
          불납결손 처분된 체납지방세 중 납세자의 자진납부 등 취소사유가 발생된 건에  

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취소하고, 아래와 같이 불납결손취소 

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가. 결손취소 기간 : 2016. 3. 1.~2016. 3. 31.

             나. 결손취소 건수 및 금액 : 173건/ 금22,581,140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금이천이백오십팔만일천일백사십원)

붙임  1. 결손취소결정결의서 1부.

      2. 결손취소집계표 1부.  

      3. 불납결손 취소내역서 1부.  끝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 제목 지방세 결손취소(불납결손) 결정결의(20**************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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